
유독물질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변경사항

세번 한글품명 수입요건(변경 전) 수입요건(변경 후)

2910.90-0000
기타

(3원고리의
에폭시드)

[화학물질관리법]
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
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
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
● N-알킬 톨루이딘[N-Alkyl toluidine] 및 그
염류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● 톨루엔디아민[Toluenediamine]과 그 염류
및 그 중 하나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.
다만, 톨루엔-2,4-디아민(Toluene-2,4-diamin
e)과 이것의 황산염(Toluene-2,4-diamine sulf
ate)의 경우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● 톨루이딘[Toluidine]과 그 염류 및 그 중
하나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. 다만, o-
톨루이딘(o-Toluidine)의 경우 이를 0.1% 이
상 함유한 혼합물

<삭제>

2921.43-9010 톨루이딘

<신설> [화학물질관리법]
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
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
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
● 톨루이딘[Toluidine]과 그 염류 및 그 중
하나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. 다만, o-톨
루이딘(o-Toluidine)의 경우 이를 0.1% 이상
함유한 혼합물

2921.43-9099 기타
(톨루이딘유도체)

[화학물질관리법]
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
음. 다만, 화학물질관리법
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
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
수 있음
● (생략)
<추가>

[화학물질관리법]
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
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
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
● 톨루이딘[Toluidine]과 그 염류 및 그 중
하나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. 다만, o-톨
루이딘(o-Toluidine)의 경우 이를 0.1% 이상
함유한 혼합물
● N-알킬 톨루이딘[N-Alkyl toluidine] 및 그
염류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2921.51-9090 기타
(방향족폴리아민)

<신설> [화학물질관리법]
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
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
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
● 톨루엔디아민[Toluenediamine]과 그 염류
및 그 중 하나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.
다만, 톨루엔-2,4-디아민(Toluene-2,4-diamine)
과 이것의 황산염(Toluene-2,4-diamine sulfat
e)의 경우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
